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승인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2년 11월 21일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2002. 12.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교통과장 고 광 태)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

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하기 위해 관리 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됨

나. 주요골자

○ 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세출)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함으로

○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3개소(100평 이상)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

다. 취득승인요청

○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 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부지로서

○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3개소에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600,000천원이 되겠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이근수)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 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세출)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

내에 적정부지 1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매입하여 주차장을 설

치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한 매입은 교통량이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고 또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관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부지선정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취득안에 따른 승인안은 면밀한 심사를 통하

여 의결하심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 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7. 기타사항 : 없음




